
직물류 2002년 조정관세 2%p 인하
재경부 , 2002년도 조정관세 대상품목 확정 … 합판은 13% 그대로

재정경제부는 2002년도에 적용할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관세율의 운용안을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했다.

확정된 조정 및 할당관세 운용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200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확정된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23개로 2001년 현재 26개에 비해 3개가 축소됐다. 현재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제외

품목은 조미오징어 등 4개이고, 활민어 1개가 신규 조정관세 적용품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현재 조정관세를 적용

중인 품목 중 9개 품목은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했다.

공산품의 조정관세 조정내역 (단위: %)

품 명
기본
세율

조정관세
수입비중(2001)

현 행 개 정
견 사 8 16 14 중국 64, 브라질 20
면직물/거즈 10/ 8 16 14 중국 73, 우크라이나 5
견직물 13 18 16 중국 93, 홍콩 3
합 판 8 13 13 인도네시아 53, 중국 20

전자부품장착기 8 18 18 일본 87, 독일 5

면타올 13 16 제외 중국 90, 베트남 3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세율을 100%(농림수산물은 국내외 가격차)까지 인상해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수산물의 조정관세 조정내용 (단위: %, 원/kg)

품 명 기본
세율

조정관세
수입비중(2001)

현 행 개 정

활뱀장어 10 30% 또는 1,908원/kg 유 지 대만 55, 중국 27
냉동새우 20 35 유 지 타이 67, 필리핀 15
냉동명태 10 30 유 지 러시 61, 일본 29
냉동민어 10 70 유 지 기니 32, 중국 29
냉동낙지 20 35% 또는 622원/kg 유 지 중국 98
냉동꽁치 10 40 유 지 중국 70, 러시아 18
냉동오징어 10 40 유 지 미국 30, 중국 12
활 돔 10 65% 또는 4,756원/kg 60% 또는 4390원/ kg 일본 97, 중국 3
활농어 10 65 60 중국 56, 일본 44
냉동홍어 10 50 40 칠레 50, 아르헨티나 17
새우젓 20 60% 또는 396원/kg 55% 또는 363원 / k g 중국 97
활미꾸라지 10 50% 또는 436원/kg 제 외 중국 100
냉동명태피레트 10 25% 또는 383원/ kg 제 외 중국 99
조미오징어 20 25% 또는 395원/ kg 제 외 멕시코 55, 중국 29
활민어 10 신 규 50 중국 100

정부는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지연, 소비자 후생감소 등의 문제점을 감안해 2002년에는

조정관세 대상을 가급적 축소 운용키로 하고 기존품목은 수입의존도, 수입가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 대상



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인하했고, 신규로 요청된 품목 중 산업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기존품목 중

제외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추가했다.

조정관세 품목 변화

199 1 1992 199 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 9 2000 200 1 2002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 40 45 42 38 34 35 38 62 38 30 27 26 23

+ 1991-94년, 1997-2002년은 1년 단위로 운용, 1995-96년은 6개월 단위로 운용

이에 따라 수산물은 기존 14개 품목 중 기본세율과 세율 차이가 미미한 조미오징어, 국내외 가격차가 너무 커

조정관세 부과가 보호효과를 상실하고 있는 활미꾸라지 및 가공수산물인 냉동명태 피레트 등 3개 품목을 제외했

다.

농산물의 조정관세 조정내역 (단위: %, 원/kg)

품 명
기본
세율

조정관세
수입비중(2001)

현 행 개 정

표고버섯 30 70% 또는 1,625원/kg 60% 또는 1625원/kg 중국100
혼합조미료 8 50 45 중국 57, 일본 15

메 주 8 25% 또는 100원/ kg 유 지 중국 100

당 면 8 50% 또는 395원/ kg 유 지 중국 99

바나나 30 50 유 지 필리핀 97
찐 쌀 8 50 유 지 중국 84, 스페인 8

또 저가 활어 수입급증으로 국내 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민어를 조정관세 부과대상으로 신규 지정하

고, 기타 활뱀장어 등 7개 품목은 현행 조정관세율을 유지하되 활돔 등 4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인하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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